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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사전 감축노력도 인정
2012년 이전에 자발적 감축 가능 … 다른 조직 배출활동 지원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표관리제를 이행하면서 사전 감축 노력을 하거나 다른 해당기업에 도움을 주면

이행실적으로 인정해준다.

또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곳에는 보고 절차를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목표관리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지침을 확정해 3월16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다.

목표관리제 본격 시행시점인 2012년 1월1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감축한 노력도 조기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기업이 대ㆍ중소기업 협력 차원의 노력을 하는 것을 비롯해 자기 조직 밖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 활동

을 지원할 경우에도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 3000CO2톤 미만의 소량 배출사업장이나 10CO2톤 미만의 극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기업부담을

덜어주면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보고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관한 명세서 제출기한을 제도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해 3월 말에서 5

월 말로 2개월 연장했다.

2010년 9월에 지정된 이행 대상 468개 관리기업은 본격적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에 들어가 2011년 9

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2012년부터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가 2013년 초에는 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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